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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 완 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1.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구성비(%)

회 계 별 국   별

총   계 272,835,730 240,940,093 31,895,637 13.2

일

반

회

계

소   계 229,000,000 199,000,000 30,000,000 15.1 100.0

구  의  회 3,146,418 2,728,322 418,096 15.3 1.4

혁신기획담당관 232,020 97,280 134,740 138.5 0.1

감사담당관 306,389 283,852 22,537 7.9 0.2

행  정  국 86,125,613 83,459,609 2,666,004 3.2 37.6

재정경제국 2,378,309 2,061,510 316,799 15.4 1.0

보  건  소 11,197,025 9,433,356 1,763,669 18.7 4.9

주민생활지원국 74,849,264 55,851,093 18,998,171 34.0 32.7

도시관리국 31,883,154 31,080,555 802,599 2.6 13.9

건설교통국 18,881,808 14,004,423 4,877,385 34.78 8.2

특

별

회

계

소   계 43,835,730 41,940,093 1,895,637 4.5 100.0

사회복지과(의료급여) 255,901 151,213 104,688 69.2 0.6

가정복지과(주민소득) 1,746,699 1,660,462 86,237 5.2 4.0

교통지도과(주차장) 41,833,130 40,128,418 1,704,712 4.2 95.4



- 2 -

2.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  감

세  입 구성비
(%) 세  입 구성비

(%) 증 감 액 대  비
(%)

총   규   모 229,000 100.0 199,000 100.0 30,000 15.1

구        세 83,731 36.6 70,877 35.6 12,854 18.1

면  허  세 1,117 0.5 1,321 0.7 △204 △15.4

재  산  세 57,194 25.0 46,037 23.1 11,157 24.2

사 업 소 세 24,460 10.7 22,549 11.3 1,911 8.5

지난년도구세 960 0.4 970 0.5 △10 △1.0

세  외  수  입 70,579 30.8 70,806 35.6 △227 △0.3

경상적세외수입 30,684 13.4 28,843 14.5 1,841 6.4

재산임대수입 331 0.1 227 0.1 104 45.8

사용료 수입 7,376 3.2 7,565 3.8 △189 △2.5

수수료 수입 4,917 2.1 4,843 2.4 74 1.5

징수교부금 16,867 7.4 15,695 7.9 1,172 7.5

이 자 수 입 1,193 0.5 513 0.3 680 132.6

임시적세외수입 39,895 17.4 41,963 21.1 △2,068 △4.9

재산매각수입 615 0.3 890 0.4 △275 △30.9

순세계잉여금 32,500 14.2 35,775 18.0 △3,275 △9.2

이월금 - - 11 - △11 △100.0

부담금 50 0.02 57 - △7 △12.3

잡수입 3,480 1.5 3,355 1.7 125 3.7

지난년도수입 3,250 1.4 1,875 0.9 1,375 73.3

의  존  수  입 74,690 32.6 57,317 28.8 17,373 30.3

지방교부세 2,797 1.2 - - 2,797 100.0

보통교부금 28,324 12.4 22,178 11.1 6,146 27.7

재정보전금 2,332 1.0 2,294 1.2 38 1.7

국고보조금 19,863 8.7 14,201 7.1 5,662 39.9

시비보조금 21,374 9.3 18,644 9.4 2,73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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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보다 13.2% 증가된 

2,728억 3,57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1% 증가된 2,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 증가된 438억 3,57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7.4%,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2.6%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 재원별 증감 현황을 보면, 구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은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조치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및 공

시지가가 상승하여 18.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 등의 증가로 6.4%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의 감소로 4.9%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의 확대로 25.5% 증가하였고 

주요 세입재원인 보통교부금이 27.7% 증가 하였으며 세 부담 상한선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27억 9,700만원이 

새로 교부되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7.4%이며

구민 1인당 지방세인 구세 부담액은 2십만 2,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는 2006년도 대비 9.3%가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과 자체사

업은 25.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이 31.6% 감소 편성

되어 관리 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29.5%, 물건비 12.9%, 이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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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자본지출 17.5%, 내부거래 0.8%, 예비비 1.0%로 되어 있으며, 이를 

2006년도 구성비와 대비하여 보면, 인건비는 3.0% 감소, 물건비는 0.1% 감

소, 이전경비는 2.8% 증가, 자본지출은 1.6% 증가, 내부거래는 0.1% 감소,

예비비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전경비는 정부의 사회복

지정책 확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액분 등이 반영되어 구성비가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구의회 홈페이지 관

리, 월정수당의 인상분과 구의회 환경개선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일반운

영비와 의정활동비가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5.3% 증액된 31억 4,641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경비 보조, 동 청사 시설비, 구청사 시

설개선, 광대역 자가망 구축 등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

고 정보화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되었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출산장려 지

원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국가 암 관

리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나 지방선거관

련 경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5.1% 소폭 증액되어 1,002억 3,9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대림․양
평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리모델링, 문래근린공원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동급식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문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4% 증가한 1,256억 1,422만 6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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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149쪽의 인적자원 개발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인‘조직과 개인의 직무 역량  

분석’용역 8천만원은 책임연구원이 3명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회

계 예규에 의하면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결론에 대한 책임과 관계된 1인을 원

칙으로 하고 있어 인력조정과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193쪽의 구청사 관련‘시설비’는 20억을 상회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

사 건립 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34쪽‘신문 구독료’와

235쪽‘반상회보 제작비’는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7쪽의‘방범 CCTV 설치’는 앞으로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효과와 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258쪽의‘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비’4억은 공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

은 사업으로 예산과목‘시설비’를‘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변경 포괄비에

편성하여 향후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에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집

행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8쪽의 통합창구 설치를 위한‘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당산제2동과 대림제3동에서 시범 시행중이므로 

통합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의 숙지, 용지 교환의 번거로움, 개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에 대한 검토, 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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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쪽의‘무료프로그램 강사료’는‘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제3항에 의거 주민자치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은 국민 기초생활수

급자,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

정 등이 전액면제 대상이므로 각 프로그램 이용자 중 이들 면제 대상이 수강

하는 비율은 일부일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대상자가 수강 신청하면 개별적으

로 면제조치하면 되므로‘유료프로그램 강사료’와‘무료프로그램 강사료’

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이 필요하고

또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월 13,000원 내지 30,000원의 수강료를 프로

그램 이용자에게서 징수하여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

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바 수강료 사용 집행 기준의 엄격 적용, 운영비의 투명 운영과 공개 

그리고 사후평가 절차 등이 요구되며

265쪽의 주민자치센터의 런닝머신, 싸이클, 헬스장 매트 등의‘자산 및 물품

취득비’3,620만원은 징수된 수강료에서 구입을 검토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

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72쪽의‘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서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의무적립액인 4억 7,358만원의 50%인 2억 3,679 만원

을 편성하여 재난대책 등과 관련한 법령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기금액을 

부족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7쪽 지역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과‘광대역 자가망 구축’은 사업

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56쪽의‘영등포구상공회 지원’은 2006년 2백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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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단체의 성격과 이들 지원 받는 단체의 업무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

업인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16쪽의 민간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3,000만원은 아동 1인당 1만원씩 3천 

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전체 검진대상자의 현황에 비해 대상자는 한정되 

어 있어 보육시설별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검진대책이 필요하고

407쪽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

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417쪽의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 

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 및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요즈음 방역문제는 전국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현재 동자율방역단은 분무살균 보다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하여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 

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사업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432쪽 혈액분석장치인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각종  

생화학 검사 장비로 1억 4,500만원의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수요량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88쪽‘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산출기초 조정이 필요하며

573쪽‘공중화장실 편의용품’구입은‘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과 중복 여부

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590쪽‘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세탁기 구입비’는 세탁기 구입 가격인 산

출기초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16쪽‘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은’노임단가의 산출기초를 재검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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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06년도보다 69.2%인 1억 468만 8천  

원이 증가된 2억 5,590만 1천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5.2%

인 8,623만 7천원이 증가된 17억 4,669만 9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2006년도 대비 4.2%인 17억 471만 2천  

원이 증가되어 418억 3,3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을 살펴보면

우리구 소관 12개 기금은 주로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에 신설된 우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여유자금  

129억 951만 2천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 5쪽의 기금운용계획총괄표에 의하면 기금의 일상적인 운

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초생활보장

기금 외 6개 기금은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계

획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이“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있으므

로 향후 각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여유자금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액의 운영자금

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보유 기금을 모두 융자 등으로 지출토록 계획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이“제로”가 되는 것도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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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 31쪽의‘기금운용심의위원 운영수당’은‘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의 설치․운용조례’제7조에 위원회는 구청 직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수당 편성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재난관련위원회 업무추진비’

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301-02‘재해보상금’은 302-02로 수정하여야 하나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

어‘재난지원금 지급(선지급금)’은 조례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재난 피해시설 복구 지원’은‘재난피해시설 복구’로 수정하여 401-01‘시 

설비’비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청사 외벽 수선,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반상

회 회보 전 세대 배부를 위한 조정,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을 조정하여 일

부 삭감하고 방역활동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

보수공사,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경로행사, 동민체육대회 행사, 도시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비 등을 증

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13건에  3억 7,407만 5천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44건에 28억 3,282만 1천원으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2007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최

대 억제하고 구정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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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상적경비 중 행사성 경비와 자치단체이전 및 민간이전 예산 등은 

지원기준 및 산출기초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2.  12

보고자 : 김   완   섭

따로붙임 1. 각 위원회별 계수 조정 현황 1부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 1부. 끝.


